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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윤지선 교수는 남유튜버 김보겸의 인사말이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적시했다가 김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3월, 한국 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위반 논문 철회’ 사태에 이어 가부장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낮은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언제나  국가는 남성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부장제 구조의 든든한 뒷배가 된다. 이번 편파 

판결 결과가 미치는 악영향을 꼽아보자면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를 등에 업고 

시시각각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성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유튜브로 

여성을 소비하고 비즈니스화 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에게 ‘여전히 그래도 된다.’ 라며 

여성 대상 폭력을 방조하는 꼴이다. 즉, ‘어제의 판결은 오늘 또 다른 범죄자의 용기’가 되고 

여성 혐오 문화와 성범죄 가해자를 국가에서 손수 양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째서 사법부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조롱과 폭력을 ‘보편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어째서 많은 남성들은 ‘남성은 가해자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데 자처하고 

나서는가? 대한민국 여성들은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를 유희처럼 치환하는 무식의 끝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과연 여성을 멸시하는 표현이 ‘공적 관심 사항’과 ‘학문적 범위’가 

아니라면, 훼손된 여성 인격의 존엄은 언제쯤 회복할 수 있는가?



 여성의당은 후진하는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사법부와 재판부도 여성혐오에 가담한 공범이다!
 윤지선 교수가 승소할 때까지 변함없이 연대한다!
 윤지선 교수의 승소가 곧 여성의 승소다!
 백래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여성들과 끝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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